
군 보
http://www.oc.go.kr

선

람

기관의 장

옥 천 군

                                제1304호  2023. 4. 20.(목)

【조   례】

 ○옥천군 조례  제3158호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

 ○옥천군 조례  제315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3

 ○옥천군 조례  제3160호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5

 ○옥천군 조례  제3161호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21

 ○옥천군 조례  제3162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4

 ○옥천군 조례  제3163호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26

 ○옥천군 조례  제3164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31

 ○옥천군 조례  제3165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7

 ○옥천군 조례  제3166호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43

 ○옥천군 조례  제3167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46

【고   시】

 ○옥천군 고시  제2023-48호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결정고시...50

【공   고】

 ○옥천군 공고 제2023-582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54

 ○옥천군 공고 제2023-583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66

회

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 1 -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58호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을 “개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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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① 옥천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

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

할 수 있다.

제2조(위촉)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변호사협회 등 공

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이 

있는 사람

  2. -------- 개업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3 -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5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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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

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구감소 대응 정책사업

제4조(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

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2.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

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3.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

건 개선

4.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5.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전입장려 지원

6. 인구감소 공동대응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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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환수조치 및 지원의 중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

였거나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3장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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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장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수 또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

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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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

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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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지역 맞춤형 시책 추진

제1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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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시책

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

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

의 지원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

한다.

제1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

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표창) 군수는 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마련과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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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의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

동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종

전의 제3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출산

축하금 만큼을 공제한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의 산

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축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로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금 전액

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옥천군인구늘리기민ㆍ관협의체 위원 임기 경과조치) 이 조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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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옥천군인구늘리기민ㆍ

관협의체」 위원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옥천군 인구증가 지

원 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 중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계

속하여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칙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그 효력

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

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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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 (제4조제2항관련)

구분 사업명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비고

출산

장려

지원

출산육아

수당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세부사항은「충청북도 인구정

책 기본 조례」에 따름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만원

옥천

사랑

상품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신생아

○ 지원기준: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임신 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 지원내용: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 2회/년)

[산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 단, 산모의 영양상태에 따라 최대 4개월분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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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비고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축하금

[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사람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

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인 

자는 타 지역 1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학생 추가장려금]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학생

○ 지원기준: 학생이 전입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장려금 지급

 ※ 3년 한정 지급

○ 지원내용: 매년 10만원

옥천

사랑

상품권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사람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

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1년간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50%할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

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20리터 봉투 50매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

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10만원 교통카드

국적 취득 

축하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 지원기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옥천군으로 둔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원내용: 50만원

 ※ 전입축하금과 중복지원 가능. 1회 한정 지급

옥천

사랑

상품권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관내대학교 학생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

 나. 관내대학 전입축하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유지 시

○ 지원내용: 100만원 이내(2회 분할)

 - 1회차: 관내대학 재·휴학중이면서 전입신고 시 50만원

 - 2회차: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50만원

 ※ 동일인에 대하여 1회만 지급. 회차별 별도 신청

옥천

사랑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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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비고

지역

정착

지원

결혼

정착금

○ 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나.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 유지 시

 ※ 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전 혼인관계로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두 사람 모두 결혼정착금 혜택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두 사람 중 한 명만 결혼정착금 혜택 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액 지급

○ 지원내용: 500만원 이내(2회 분할)

 - 1회차: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동일인에 한하여 1회만 지급. 회차별 별도 신청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

○ 지원기준: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단,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와 거주

하거나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학생도 해당

○ 지원내용: 입학생 1명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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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

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60호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해 군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

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

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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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

양하기 위해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

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

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

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

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순간 최

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

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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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

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행사에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구조물,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

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

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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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2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

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군수는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

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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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 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

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

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

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주최자 준수사항 권고) 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

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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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

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0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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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61호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옥천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http://www.law.go.kr/����/�糭 ��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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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 및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안전문화활동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둔다.

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명을 두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

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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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

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

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

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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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62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 지원금(유가증권 지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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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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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

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63호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

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

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

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

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

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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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

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

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

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

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준비 및 신청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3.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4.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5.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6. 운영인력 보유 및 배치

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

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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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제4조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또

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책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

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노동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 29 -

1.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

업자 포함)

2. 외국인 계절노동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

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

행 여부

2.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노

동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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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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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64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정책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

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 정책의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정책의 검토ㆍ검증에 관한 사항

3.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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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전문

성을 갖춘 사람

다. 시민ㆍ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와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정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

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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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에 대하여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일반행정‧교육

2. 문화관광‧체육

3. 보건‧복지

4. 경제‧농업‧환경

5. 안전‧건설‧교통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

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분과위원

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관 분야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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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편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 분과위원 수의 3

분의 1 이내에서 분과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관련 사회 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지역 주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분과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해당 분야의 담당관, 과‧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의결

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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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0조(특별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1.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경우

2. 특정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경우

3. 특정 사업 또는 정책 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ㆍ의결이 필요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

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군수는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특

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ㆍ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4

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특별분과위원

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특별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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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과위원”은 “특별분과위원”으로, “분과위원장”은 “특별분과위

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2조(간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

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모든 위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이 아닌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의견 청취)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는 안건의 심

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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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

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65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

조”를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단독

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를 ““단독주택”이란 「건축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용어의 뜻은「도시가스사업법」 및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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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세

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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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단독주택 세대용)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공급장소

완성검사일

보조금 신청액

신청내역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인입배관 분담금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

라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1부.

3.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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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

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

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도시가

스사업법」 제19조의3-------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

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옥천군에 도시가스를 공

급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2. “본관”이란「도시가스사

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

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

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

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

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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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독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에 따

른 건축물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

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

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

지 않은 용어의 뜻은「도시가

스사업법」 및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

-- 용어의 뜻은 「도시가스사

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5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예산

의 범위에서「충청북도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분의 50

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예산

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

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

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세

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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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금의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

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보조

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① ------

------------------------

------------------------

------------------------

------------------------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

인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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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66호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육묘

판,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반사필름, 폐차광막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

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

농에 종사하는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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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회, 환경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개인

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각 마을ㆍ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

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

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

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

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

폐기물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

3. 영농폐기물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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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 등은 군수가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운영) 읍・면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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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

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조례 제3167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포상 할 수 있으며, 추후 입찰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배점(총점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   고

100 30 40 30

별표 2의 탁월의 적용의 계약 시란 및 같은 표 우수의 적용의 계약 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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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입찰참여시 가점 부여”를 각각 “-”로 하고, 같은 표 적용방법의 제1

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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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행실적 평가기준(제8조 관련)

   가. 평가방법 :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   고

100 3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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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제12조 관련)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대행기간 중 계약 시

탁 월 90점 이상 표창 -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부 진 6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계약해지
입찰제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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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시 제2023-48호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결정고시

  제30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3848호

(2023.4.12.)로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함.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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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  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50,527,421 615,197,887 35,329,534 5.74%

일  반  회  계 574,026,598 542,052,539 31,974,059 5.90%

특  별  회  계 76,500,823 73,145,348 3,355,475 4.59%

　 공기업 특별회계 49,266,833 47,655,150 1,611,683 3.38%

　　ㅇ수도사업공기업 14,349,375 14,147,022 202,353 1.43%

　　ㅇ하수도사업공기업 34,917,458 33,508,128 1,409,330 4.21%

　 기타 특별회계 27,233,990 25,490,198 1,743,792 6.84%

ㅇ농공지구조성특별회

계
103,234 101,082 2,152 2.13%

ㅇ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437,771 147,292 290,479 197.21%

ㅇ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
201,370 209,970 △8,600 △4.10%

ㅇ수질개선특별회계 20,246,510 20,205,124 41,386 0.20%

　　ㅇ주차장특별회계 6,245,105 4,826,730 1,418,375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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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반 회 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세

입

합          계 574,026,598 542,052,539 31,974,059

지    방    세 41,492,538 41,492,538 -

세  외  수  입 18,225,418 16,413,990 1,811,428

 경상적세외수입 7,422,076 7,327,657 94,419

 임시적세외수입 10,463,592 8,746,583 1,717,009

지방행정제재·부과

금
339,750 339,750 -

지 방 교 부 세 283,864,000 265,400,000 18,464,000

조 정 교 부 금 등 24,797,740 24,597,740 200,000

보    조    금 179,146,559 167,435,771 11,710,788

  국고보조금 등 135,007,177 128,257,165 6,750,012

  시·도비보조금 44,139,382 39,178,606 4,960,776

지    방    채 1,000,000 1,000,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500,343 25,712,500 △212,157

세

출

합         계 574,026,598 542,052,539 31,974,059

일 반 공 공 행 정 50,241,813 49,099,544 1,142,269

공공질서 및 안 전 26,900,597 24,255,497 2,645,100

교             육 3,777,263 3,696,832 80,431

문 화  및  관 광 50,147,589 44,095,290 6,052,299

환             경 33,475,622 32,393,184 1,082,438

사   회   복   지 138,306,721 134,485,799 3,820,922

보             건 14,749,303 13,947,729 801,574

농 림 해 양 수 산 90,619,731 87,908,146 2,711,585

산업·중소기업및에너

지
20,763,845 14,113,134 6,650,711

교 통  및  물 류 28,152,784 25,026,484 3,126,300

국토 및 지역개발 40,175,050 34,816,544 5,358,506

예     비     비 8,448,755 9,924,184 △1,475,429 

기            타 68,267,525 68,290,172 △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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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수 

입 

합          계 49,266,833 47,655,150 1,611,683

사  업  수  입 16,390,321 15,873,984 516,337

자 본 적 수 입 32,876,512 31,781,166 1,095,346

지 

출 

합          계 49,266,833 47,655,150 1,611,683

사  업  비  용 15,331,545 14,364,317 967,228

자 본 적 지 출 33,935,288 33,290,833 644,455

4.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세

입

합          계 27,233,990 25,490,198 1,743,792

지    방    세 - - -　

세  외  수  입 273,623 273,623 -

 경상적세외수입 130,623 130,623 -

 임시적세외수입 20,000 20,00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3,000 123,000 -

지 방 교 부 세 - - -　

조 정 교 부 금 등 - - -　

보    조    금 21,046,555 21,079,555 △33,000 

  국고보조금 등 19,969,121 20,002,121 △33,000 

  시·도비보조금 1,077,434 1,077,434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13,812 4,137,020 1,776,792

세

출

합          계 27,233,990 25,490,198 1,743,792

환             경 20,246,510 20,205,124 41,386

사   회   복   지 201,370 209,970 △8,600 

농 림 해 양 수 산 - - -

교 통  및  물 류 6,245,105 4,826,730 1,418,375

국토  및 지역개발 541,005 248,374 292,631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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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582호

옥천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입법예고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5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안 제16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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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정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4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surisuri93@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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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입법계획 수립안

1. 조 례 명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

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5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안 제16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

4. 제정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5. 제정조례안 : 붙임

6. 관계법령발췌 : 붙임

7.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붙임

8.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대상

  ○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법 제 심 사   : 심사대상

  ○ 규 제 심 사   : 심사대상

  ○ 부패영향 평가 : 평가대상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평가대상

  ○ 아동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 입 법 예 고 : 20일 실시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붙임(표준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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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

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

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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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북도 및 금강유

역환경청, 관할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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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옥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 소속 공무원

4. 금강유역환경청, 청주고용노동지청 및 옥천교육지원청의 담당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

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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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공

무원이 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

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옥

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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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별지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

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옥천군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군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

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금

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

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

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

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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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

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

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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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용노동지청·옥천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②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군수에게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목적

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

야 한다. 이 경우 향후 3년 동안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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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임기:   ~    )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

득한 모든 비밀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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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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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583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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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옥천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

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9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68 -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기업, 연구

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

촉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

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옥천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 69 -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3.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

업 및 조직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

제6조(취업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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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

성 및 취업 지원

2. 구인·구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지역 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

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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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복교육과장, 경제과장, 주민복지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일자리사업 등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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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자리 업무 담당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옥천군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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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16조(표창)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

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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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

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

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

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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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

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

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

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

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

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

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

항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

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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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

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

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

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

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

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

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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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

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와 국

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

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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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

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충청

북도지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

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

합회 및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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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

체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

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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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